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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2013. 3. 18 ～ 2013. 3. 31 】

❖ 자세한법령정보 : http://www.law.go.kr/ ⇒최신법령정보⇒ 공포법령

[ 법률, 대통령령 및 부령 ]

◎ 소음․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4407호, 2013. 3. 18)

1. 개   주 내

   건 계  도 검사 업무  보다 신 하고  수행할 수 도  하  

   하여 「건 계 리 」에 라 건 계  검사 업무  탁   

   한 술 과 시 ㆍ 비  갖  경우에는 경  건 계  도 

   검사 행  지  수 게 하 는 것 .

2. 시행

    시행  2013  3월 18  시행한다.

◎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642호, 2013.3.22)

1. 개   주 내

   시ㆍ  또는 에 근무하는 공 역수 사  복무감독  시ㆍ도지사 에 시 ㆍ

   수ㆍ 청 도 할 수 도  함  공 역수 사에 한 복무감독  

    루어지도  하고, 그 에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ㆍ

   보 하 는 것 .

2. 시행

     2013  3월 22  시행한다.

◎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649호, 2013.3.22)

1. 개   주 내

   시 ㆍ 수가 지 통약  동편  진계  수립할  상 스 도  계  

   고 하여 스   도  등  비하는 계  마 하도  하는 한편, 통

   약  동편  실태 사 항 에 통수단, 여객시 , 동편 시   보행 경에 

   한 통약  만 도  가함  통약  견   책  수립에   

    수 도  하 는 것 .

2. 시행

     2013  3월 22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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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663호, 2013.3.22)

1. 개  

   다 시 에  수  생 리  강 하  하여 냉ㆍ 수  마찬

   가지  수  ㆍ 리에 한 규  마 하고, 는샘물 등  업 에게 

   경  하는 에 라 샘물 등  수량ㆍ수질 등에 한 동계  ㆍ

   운 하도  하여 결과  신뢰  고하는 한편, 수질개 담  과에 한 

   신청 차  신 하고, 질 리  수 무 에 한 행 처 과 과태료  

   복 재  개 하 , 과징  상한액  상하는 등 행 도  운 상 나타난 

    미비  개 ㆍ보 하 는 것 .

2. 주 내

 가. 다 시 에  수  생 리 강 (안 8 2)

    다 시 에 수  하는 경우에는 냉ㆍ 수  마찬가지  염 

    가능   에  지하고, 수  주  청 ㆍ 독

    하는 등 생  리하도  함.

 나. 샘물 등  수 , 수량, 수질 동계   등(안 22 1항 신 ) 

    는샘물 등  업 는 경  하는 에 라 샘물 등  수 , 

    수량, 수질  동  연 하여 ㆍ 할 수 는 동계  

    하게   운 ㆍ 리하도  함. 

 다. 질 리  상에  질 리  고 는 는샘물 업  등 

    (안 28 1항) 

    질 리   고 는 는샘물 등  업  등  질 리  

    무 수 상에  함  는샘물 업  등  과도한 담  

    함. 

 라. 수질개 담  과에 한 신청 차 신 (안 31 2 신 ) 

    수질개 담  과  가 담 에 하여 가 는 경우에는  

    30  내에 신청  할 수 고, 경  신청  15  내에  

    그 결과  알리도  함.

 마. 행 처 과 과태료  복 재 해 (안 48 1항 5 ) 

    질 리  수 무 에 하여 업 지 등 행 처 과 과태료  

    과  동시에 규 하고 었 나, 행 처  상에  함  과태료만 

    과하도  함.

 . 과징  과 상한액 상향 (안 51 1항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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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는물  업  등에 한 업 지 등에 갈 하여 과할 수 는 

    과징  상한액  5천만원에  2억원  상향 함.

3. 시행

     공포 후 6개월  경과한 날  시행한다. 다만, 3 7 , 

   47 2항 1 , 47 2 1항  61 3항  개 규  공포한 

   날  시행한다.

◎ 저탄소 녹색정상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676호, 2013.3.23)

1. 개   주 내

   가  탄  색 과  주  책 등  심 하  하여  색   

   원  통  에  무 리  변경하고, 색 원    

   운  하여 색 단  폐지하는 신 무 실  원  운     

   업무  지원하도  하는 한편, 「 직 」 개 에  직 개편사항   

   색 원  원 에 하 는 것

2. 시행

     2013  3월 23  시행한다.

◎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)

1. 개

   가 동  양  핵심  과학 술과 보통신 술  창 경  원천  

   하여 경  뒷 할 수 도   직체계  재 계하고, 민생  

   에 향  미 는 안   업무 능  강 하여 민  안  우  

   하는  하는 한편, 각 행  고  문  강 하여 행 경  

   변 에 능동  처할 수 도  하는 등 창 고 능한  할 

   수 도  능  재 하 는 것 .

2. 주 내

 가. 통  가 상  리 능  과  보 하  하여 통  에 

    가안보실  신 함(안 15 ).

 나. 통 실· 무 리실  특  산 었  무 능 수행체계  

     개편하  하여 특  폐지함.

 다.  등 변하는 내  경  경에 체계  하  하여 경 야 

    책  · 하는 경 리  도 함(안 19 ).

 라. 무 리  책  능  강 하여 책 리  뒷 할 수 도 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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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리실  무 실과 무 리비 실  ·개편함(안 20   21 ).

 마. 민생  안  하여 식   약  안 리체계  무 리  

    식 약 안 처  원 함(안 25 ).

 . 과학 술과 보통신 술  통하여 리  창 하고, 경   

    마 할 수 도  미래창 과학  신 하고, 그 업무  과학 술 책  수립·

    · ·평가, 과학 술  연 개 · ·진 , 과학 술  양 , 원  연 ·개 ·

    생산· , 가 보  · 보보 · 보문 , ·통신  합·진   리, 

    보통신산업, 우편·우편   우편 체에 한 사무  하 , 과학 술 는 

     개편함(안 28   29 ).

 사. 통상  문  강 하고 내산업  경쟁  고하  하여 

    통상  통상  능  지식경  하고, 그  산업통상 원  개

    편함(안 30   37 ).

 아. 민행복  필수 건  민생  안  책 지는 안 리 처  상

    과 능  강 하  하여 행 안  안 행  개편함(안 34 ).

 . 동 아 해양 경 변 에 능동  하고 해양·항만 책과 수산 책  상  

   연계  통해 해양 능  합 과  고하  하여 해양수산  신 하고, 림

    수산식   해양  각각 림 산식   통  개편함(안 36 ·

    42   43 ).

 차. 창  신   하는 다양한 창 업  ·지원 강  하여 

    업청  업무 역  함(안 37 3항).

3. 시행

     2013  3월 23  시행한다.

◎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716호, 2013.3.23)

1. 개   주 내

   주택거래에  취득  담  통하여 주거안   주택거래  도

   하  하여 2013  1월 1  2013  6월 30 지 상거래  원  

   주택  취득하는 경우, 9억원 하 1주택 에 해 는 취득  경감  행 50

   트에  75 트  상향하고, 9억원 과 12억원 하 1주택  또는 12억원 

   하 다주택 에 해 는 취득  50 트  경감하 , 12억원 과 주택 에 

   해 는 취득  25 트  경감하 는 것 .

2. 시행

     2013  3월 23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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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국회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717호 , 2013.3.23)

1. 개  

  「 직 」  개   앙행  신 고 업무가 에 라 

   직 개편 내  하여 상 원   변경하고 사항  

   하 는 것 .

2. 주 내  

 가. 운 원 는 통 실  통 비 실과 통 경 실  리 고 가

    안보실  신 에 라 그 3실 에 하는 사항   시하고, 특

    실  폐지 에 라 에  삭 함(안 37 1항 1 ).

 나. 무 원 는 무 리실  무 실과 무 리비 실  리 에 라 그 

    2실 에 하는 사항   시함(안 37 1항 3 ).

 다. 문 체 통신 원 는 미래창 과학 통신 원  변경하고, 미래  

    창 과학  통신 원   원 안 원  에 하는 사항   함

    (안 37 1항 5 ).

 라. 과학 술 원 는 문 체 원  변경하고,  문 체

     에 하는 사항   함(안 37 1항 6 ).

 마. 통상통 원 는 통상 가  변경 에 라 상 원  

    통 원  함(안 37 1항 7 ).

 . 행 안 원 는 행 안 가 안 행  변경 에 라 상 원    

    안 행 원  함(안 37 1항 9 ).

 사. 림수산식 원 는 림수산식 가 림 산식  변경 에 라 상

    원   림 산식 해양수산 원  하고, 해양수산  에 하는 

    사항   가함(안 37 1항 10 ).

 아. 지식경 원 는 지식경 가 산업통상 원  변경 에 라 상 원  

     산업통상 원 원  함(안 37 1항 11 ).

 . 보건복지 원 는 식 약 안 처 에 하는 사항   가함(안 

    37 12 ).

 차. 해양 원 는 해양 가 통  변경 에 라 상 원   

   통 원  함(안 37 1항 14 ).

 . 상 원  수는 행과 같  16개  함.

3. 시행

     2013  3월 23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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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4461호, 2013.3.23)

1. 개   주 내

   민  안  우  하는 창 고 능한  하  하여 

   능   재 하는 내  「 직 」  개 (  11690 , 

   2013. 3. 23. 공포ㆍ시행) 에 라 경찰 2만  원하는 등   탄

    운 할 수 도  원 상한  행 27만3,982 에  29만3,982  

   하는 한편, 계 앙행   하여  원 에  가공무원 

   원  지  수 도  운 계  수립하도  하 는 것 .

2. 시행

     2013  3월 23  시행한다.

◎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4462호, 2013.3.23)

1. 개

   창 고 능한  하  하여 능   재 하는 

   내  「 직 」  개 (  11690 , 2013. 3. 23. 공포ㆍ시행)  것에 

   맞 어  규  비하는 한편,  운  과   

   하여 실  등 하 직 계  보다 하게 하고, 액 건비   

   통하여 한시 직  할 수 는 근거  마 하 는 것 .

2. 주 내

 가. 보   등  체 (안 12 2항, 안 12 4항 신 )

    보   책 ㆍ ㆍ담당  등  할 수 도  하고, 과 에 

    상당하는 보  보  가능 계  3  또는 4  공무원  함.

 나. 실 과   신 (안 13  신 )

    실  또는  앙행  업무 에 한 합  ㆍ

    과 재 ㆍ행 리ㆍ규 개 무  보  등에 하여  과 차   

    또는 차  보 하는  시하여 다  책ㆍ사업  하는 과 

    함  직 리 체계  합리  비함.

 다. 실 에   수 는 근거 마 (안 14 1항, 안 14 5항 신 )

    실 에 보    수 는 근거   하고,  단 에  업무  

   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실  할 수 도  함.

 라. 과  보  보 가능 계  (안 14 3항)

    과 단   ㆍ운  과 통  하여 과  보  보  가능 

    계   행 3  5 지  공무원에  3  또는 4  공무원   

  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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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액 건비  한 한시  신 근거 마 (안 29 3항)

    액 건비  하여 한시 직  탄  운 할 수 도  액 건

    비  한 한시 직  리  또는  하는 에 라  수 도  

    하 , 한시 직   4  또는 5  공무원 도 보할 수  시함.

3. 시행

     2013  3월 23  시행한다.

◎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4463호, 2013.3.23)

1. 개

   직개편  앙행   변경 고 그 능  에 라 행

   안  안 행  변경하는 등  규  비하는 한편, 미래창 과학  

   등 새  신 는 에 하는 한   에 하거나 다  행

   에 탁하는 규  신 하는 등 직개편에  행  ㆍ 탁

   에 한 사항  하 는 것 .

2. 주 내

 가. 식 약 안 처  한  등(안 18  신 )

  1) 변 생물체  식 , 약   료  야에 사 는 변

     생물체에 한 사무가 보건복지 에  식 약 안 처  에 라 식

     약 안 처  해당 사무에 한 한  지 식 약 안 청 에게 

     함.

  2) 식 약 안 처  능   심사ㆍ보고에 한 한  식 약 안

     평가원 에게 함.

  3) 식 약 안 처  산물  안 사 등  한  림 산식 에게, 

     수산물  안 사 등  한  해양수산 에게 각각 탁함.

 나. 미래창 과학  신 에  한  등(안 21 2 신 )

  1) 직개편  우 사업본   지식경 에  미래창 과학  

     변경 에 라, 우 사업본 에게 한  하는 주체  지식경 에  

     미래창 과학  변경함.

  2) 직개편  립 연 원  앙 리   통신 원   

     에  미래창 과학  변경 에 라 립 연 원   앙 리 에게 

     한  하는 주체  통신 원 에  미래창 과학  변경함.

 다. 림 산식  한 ㆍ 탁(안 32 11항ㆍ 12항  49 5항   

     ㆍ 6항 신  등)

  1) 변 생물체  수산  변 생물체에 한 사무가 림수산식 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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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해양수산  에 라 해당 사무에 한  규  비함.

  2) 림 산식  식 약 안 처  탁  산물  안 사  

     등  한  립 산물 질 리원 에게 함.

  3) 림 산식  식 약 안 처  탁  , 도     

     집  해  리  운 에 한 사항  림 산검역본 에게  

     함.

  4) 림 산식  식 약 안 처  탁    집 에 

     한 해 리 업 등  지  등에 한 사항  산물 해

     리 원에, 검사원  채 ㆍ 에 한 사항  가 생 역 지원본 에 

     각각 탁함.

 라. 보건복지  식 약 안 처 간 능 (안 36 9항)

  1) 변 생물체  식 , 약   료  야에 사 는 변 생

     물체에 한 한  보건복지 에  식 약안 처  고, 그  

     변 생물체에 한 한  보건복지  직  수행하게 에 라 해당 

     한에 한  규  비함.

  2) 보건복지  식  양  실태 사  실태 사  에 한 

     한  식 약 안 처 에게 탁함.

 마. 해양수산  신 에  한 ㆍ 탁 등(안 41 2  55  신 )

  1) 해양수산  통  탁  항만건 사업  가

     산업단지 개 사업에 한 한  지 해양항만청 에게 함.

  2) 해양수산  수산동물  약  업허가 등에 한 한  립수산

     과학원 에게 함.

  3) 해양수산  어  항  항에 한 사항 등  수산업 동 합 앙

     에 탁함.

3. 시행

     2013  3월 23  시행한다.


